
무단점유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
 

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서울고등법원(인천)

사건번호 2022나○○○○○[2심] 사건유형 공유재산

원 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피  고 ○○○ 외 18

판결선고일 2023. 11. 3. 원고일부승 비  고
[1심] 2022.6.3. 원고승(교육감승)

[2심] 2023.11.3. 원고일부승(교육감일부승)

사건개요

m 피고들은 ○○초교 ☆☆분교를 공동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에, 불법 점유자들의 

자발적인 명도이전을 유도하고, 불법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

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퇴거와 이 사건 부동산 퇴거완료일까지 

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함.

주  문

m 제1심 판결 중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  -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에 대한 소 중 퇴거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
  -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은 1심 공동피고 □□□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,708,000원 

및 그 중 102,340,000원에 대하여 2022. 4. 21.부터,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

비율로 계산한 돈을, 38,368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4. 7.부터 2023. 11. 3.까지는 

연 5%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  -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m 소송총비용 중 10%는 원고가, 90%는 피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.

m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이  유

m 이 사건 소 중 퇴거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

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

각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

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심

판결요약

m (퇴거비용 청구)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

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야 하고 별도의 소로 

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. 

m (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청구) 피고들은 2017. 9. 9.부터 2021. 5. 13.까지 이 사건 

부동산을 점유․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, 그로 

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의 점유․



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

m (가설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)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의 

점유자로서, 강화군청이 통보한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시정명령의 이행의무자에 

해당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, 원고가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위 건물철거 및 

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건물철거 및 

폐기물처리 비용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어 피고들은 

공동하여 위 비용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.


